
몰디브 대법원
국 가 개 요

1. 국명 : 몰디브공화국(Republic of Maldives) 
2. 수도 : 말레(Male) 
3. 인구ㆍ면적 : 58만명 추산(2022년), 298㎢(한반도의 1/700)
4. 공용어 : 디베히어, 영어 
5. 1인당 GDP : 8,994달러(2021년) 
6. 독립일 : 1965. 7. 26.(영국으로부터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공화제, 대통령중심제, 단원제 

1. 명칭 : 대법원 
❍ Supreme Court of the Maldives

2. 연혁 
❍ 1968. 11. 11. 헌법 발효 
❍ 2008. 8. 8.  헌법 개정을 통해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, 사법부의 권한을 대법

원, 고등법원 및 하위 법원에 부여  
❍ 2008. 9. 18. 대법원 설립

3. 구성 
❍ 대법원장을 포함한 7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됨(헌법 제145조 a항, 사법제도법 

제5조) 

❍ 대법원장은 사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(People’s Majlis)에서 의원 다수
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(헌법 제147조) 

❍ 대법관은 사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



이 임명함(헌법 제148조 a항)

❍ 대법관 자격(헌법 제149조 c항)

— 30세 이상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
— 법관 또는 변호사로서 적어도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. 이 기간은 누적 

가능함
— 이슬람 샤리아 또는 법률 교육을 받은 자

4. 권한 
❍ 헌법과 법률, 법적 분쟁에 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짐(헌법 제145조 c항)

❍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1)(헌법 제143조, 제144조)

❍ 국회의원의 자격 또는 탄핵, 결원에 관한 쟁점에 대한 판단(헌법 제74조, 사법
제도법 제10조 a항) 

❍ 대통령 후보 및 그의 러닝메이트의 자격 또는 결격 사유, 선거, 지위에 관한 
분쟁 및 국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분쟁에 대한 판단(헌법 제113조, 사
법제도법 제10조 b항) 

❍ 비상사태 선언의 효력 또는 해당 선언에 따라 제정된 법률 또는 법령의 효력
에 대한 판단(헌법 제258조, 사법제도법 제10조 c항)

❍ 국회가 헌법의 해석과 어느 법령의 합헌성 여부를 비롯한 법적 질의를 하는 
경우, 근거를 제시하여 조언(헌법 제95조, 사법제도법 제13조)

5. 심리 및 결정 
❍ 대법원의 합의체는 홀수로 구성되어야 하고(헌법 제145조 b항), 원칙적으로 합

의체 내 대법관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함(헌법 제141조 b항, 사법제도법 제6

조). 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함(사법제도법 제26조)

❍ 헌법이나 법률이 침묵하는 사안에 대해 결정할 경우, 법관은 이슬람 샤리아를 
고려해야 함(헌법 제142조)

1)  대법원과 고등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 법원도 헌법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
권한을 가지나,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단에 저촉되어서는 안 됨(헌법 
제143조 b항, 제144조)



6. 연락처 
❍ 주소 : Supreme Court of the Maldives

Theemuge, Orchid Magu, Malé, 20208

❍ 전화번호 : +960 3009990

❍ 이 메 일 : info@supremecourt.mv

❍ 홈페이지 : https://www.supremecourt.mv/en

※ 출처 : 몰디브공화국 헌법 
사법제도법(Act No: 22/2010) 
몰디브 대법원 홈페이지

(2022. 10. 작성)


